




성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: 

아동청소년성보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 에 관한 법률:․ ․ 

특가법 특 범죄 가 처벌 등에 관한 법률: 

특강법 특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: 





성범죄 양형기 수정안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 결 타 단 피해자를 장 간 움직 지 못하도 만든

행

 담 불 늘 몽 그 도 를 사용하여 피해자 신체에, ,

침해를 가하는 행

 속에 질 삽입하는 행

 그 에 에 하는 행

 범행 과 한 경우

 피해자 자 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 보는 앞에 범행, ,

지른 경우

 를 한 도 를 사용한 경우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





 범행도 사 소지

 사 공모

 피해자 인

 증거인멸

 도주계획 사 립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 다른 범행 과 에 신고를 막 하여 범행 지른 경우

 피해자에 한 보복 원한 증 감에 범행 지른 경우,･

 재산상 득 얻 하여 범행 지른 경우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

 사 ( )師弟

 지인 자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





①







 양 인자 부분과 같다.

 과 간 집행 는 판결 일 실 집행 종료일 부,

범행시 지 계산한다.

 범행 내용 처벌 경합범 등 종합 고 하여 사,

한 범행 복 범하 다고 판단 는 경우를 미한다.

 다만 회 간 행 가 단일범죄가 는 경우는 외한다, .

 피해자를 인하거나 심신미약 상태에 도 하는 등 범행

계획 또는 사 가 없고 범행 사 없 다른 목 피,

해자 하는 과 에 소 범행 사를 가지고 지른 범

행 미한다.




